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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 출 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  ❍ 제출일자 : 2021년  6월 30일
  ❍ 회부일자 : 2021년  7월  2일

3. 제안이유
  ❍ 충청북도 체육인 인권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, 신고 및 상담시설 

설치, 인권교육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

  ❍ 조문 이동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

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   ❍ 도지사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 인권 정

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(안 제18조)

   ❍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

경기단체와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 실시, 신고 및 상담 

시설의 설치,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(안 제19조~제21조)

  ❍ 기타 용어 정비 : 증진하고→높이고, 함양하고→길러, 배양하고→

기르고, 행하는→하는, 응한다→따른다, 보궐위원→새로 위촉된 위원 등



5. 검토의견
  ❍ 이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체육인 인권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, 

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, 인권교육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

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  ❍ 체육인 인권보호 문제는 자주 언론에 언급되는 등 사회적 문제

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책무로 도내 체육인의 인권

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

립하여 시행하는 것과 

  ❍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

기단체와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 실시, 신고 및 상담 시

설의 설치,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

며 기타 법령 용어 정비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붙 임: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 


